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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환경부고시 제2021-145호

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부과금(과징금)산정지수 개정 고시

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부과금(과징금)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1년 07월 20일

환경부장관

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부과금(과징금)산정지수

① 2020년도 수질 배출부과금,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.0006로 

한다.

② 2021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.8282으로 한다.

③ 2021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.0006으로 하고 먼지 및 

황산화물에 대해서는 1.7435로 한다.

④ 2021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.8282으로 한다.

⑤ 2021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.4791으로 한다.

부    칙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례)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도 상반기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을 

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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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

                 국가법령정보센터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
 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
[시행 2021. 12. 30.] [대통령령 제31847호, 2021. 6. 29., 일부개정]
환경부 (총괄, 법령개정사항-대기환경정책과) 044-201-6879, 6866

환경부 (운행차-교통환경과) 044-201-6933, 6930

환경부 (저공해자동차 보급-대기미래전략과) 044-201-6890

환경부 (냉매-기후전략과) 044-201-6650

환경부 (총량규제-대기관리과) 044-201-6902, 6908

환경부 (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, 배출시설, 방지시설-대기관리과) 044-201-6905, 6906

환경부 (배출부과금-대기관리과) 044-201-6909

환경부 (연료-교통환경과) 044-201-6926, 6927

환경부 (대기환경정책과) 044-201-6865

환경부 (비산배출, 휘발성유기화합물, 특정대기유해물질, 비산먼지-대기관리과) 044-201-6914, 6904

환경부 (제작차[자동차, 이륜차]-교통환경과) 044-201-6924

환경부 (제작차[선박 등 비도로]-교통환경과) 044-201-6926, 6927
 
 

부칙 <제29452호,2018. 12. 31.>

제2조(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) 부칙 제1조 단

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(질소산화물의 배

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을 부과하는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

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,490원

,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,810원을 적용한다.
 
 

부칙 <제32059호,2021. 10. 14.>

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user
강조


	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부과금(과징금)산정지수(환경부고시 제2021-145호)
	질소산화물 1kg당 단가근거[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1847호)(20211230)]
	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	부칙 <제29452호,2018. 12. 31.>
	부칙 <제32059호,2021. 10. 14.>





